
토지수용이의재결 처분 취소

<P>[1]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

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

이므로,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

이익이 없다.</P> <P><BR>[2] 구 도시계획법(2002.2.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
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) 제68조, 구 토지수용법(2002.2.4.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

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) 제17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, 도시계획

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

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

청을 하여야 하고,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신

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, 토지수용위원회

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.</P> <P><BR>[3] 도

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

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,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 시행

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,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

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위 사업시행자로서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

이익이 있다.</P> <P><BR>[4] 구 토지수용법(2002.2.4.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

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)은 수용ㆍ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

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수용ㆍ사용의 결정은 

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,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

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&nbsp;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, 토

지수용위언회의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

미하게 하는,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.<BR>(대법원 

2007.01.11. 선고 2004두8538 판결)<BR></P>


